
000가 하천부지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하천부지의 개간비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“하천부지의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부관에서 정하

고 있는 ‘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’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

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

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.”(대법원 2008.7.24. 선고 2007두25930, 

25947, 25954 판결 참조)라고 판시하고 있다.

000는 항공사진, 토지대장, 우강면장이 발급한 개간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1978년부터 

1988년 사이에 이 일대를 개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1997년 이전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적

법하게 개간(하천점용)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,

1997년 이후의 관계자료(하천점용허가증, 국유재산 대부계약서, 사업시행자 의견 등)를 검토한 결

과, 00 00군 00면 00리 000, 000번지는 적법한 대부‧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

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, 같은 리 489, 490, 491, 493, 494번지는 

하천점용 허가조건에 “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점용허가취소 

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개간비 또는 영농보상 등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”고 명시되어 있고, 같

은 리 484, 485, 486, 487, 488, 492번지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“공용‧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

필요한 때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”, “대부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

반환하여야 한다”는 등의 부관이 부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.

따라서, 이 부관의 의미는 위 판례의 해석과 같이 개간비 보상청구에 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한 것으

로 볼 것어서 위 토지에 대한 개간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
